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 11.>

근무성적의 평정자(제6조 관련)

소속 계급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소방청
관ㆍ국

소방정

소속 국장
차장

관ㆍ국 외 소속 과장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차장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차장

국립소방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장 차장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시ㆍ도 소방본부장

소속 시ㆍ도 부시장

또는 부지사. 다만, 지방

소방학교장의 경우에는

차장

소방서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

소방청
관ㆍ국 소방령

및

소방경

소속 과장
소속 국장

관ㆍ국 외 차장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차장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차장

국립소방연구원
소방령 국립소방연구원장 차장
소방경 소속 과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령

및

소방경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속 시ㆍ도 소방본부장

소방서 소속 소방서장

지방소방학교 소속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119특수대응단 119특수대응단장
소방체험관 소방체험관장

소방청
관ㆍ국

소방위

이하
소속 과장

소속 국장
관ㆍ국 외 차장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장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위

이하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속 시ㆍ도 소방본부장

소방서

소속 부서장(과장, 안전

센터장, 구조대장). 다만,

본인이 부서장인 경우에

는 해당 소방서의 인사

주무과장(소방행정과장)

소속 소방서장



지방소방학교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속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119특수대응단 소속 부서장(과장 등) 119특수대응단장
소방체험관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방체험관장

비고

1. “관ㆍ국 외”란 운영지원과, 대변인실, 119종합상황실, 청장실, 차장실, 감사담당관

을 말한다.

2. “소속 국장”에는 기획조정관을, "소속 과장"에는 대변인, 담당관, 실장, 팀장ㆍ구

조대장ㆍ센터장 등 과장급 부서장을 포함한다.

3. 청장실 및 차장실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을 소속 과장으로 본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평정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평정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나.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의 경우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소방정 계급 소방공무원의 1차 평정자를 「지

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라 소방

준감으로 보하는 소방 담당 과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차 평정자는

소속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이 된다.


